
[2019년 최신판 해커스 CFP 실전모의고사] 1쇄 오타정정노트 

(2020. 06. 12. 업데이트) 

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→ 수정 후 수정일 

모의고사 1회 지식형 

50 32 번_보기 나 
나.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 

→ 나.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 
20.06.12. 

모의고사 1회 사례형 

81 29 번_보기 ④⑤ 

④ 128,250 천원 24,000 천원 

⑤ 128,250 천원 28,000 천원 

→ 

④ 130,950 천원 24,000 천원 

⑤ 130,950 천원 28,000 천원 
 

19.10.22. 

모의고사 2회 지식형 

138 75 번_보기 ③ 
③ 투자재 속성만을 ~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. 

→ ③ 투자재 속성만을 ~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. 
19.11.04. 

157 47 번_박스 보기 
- 비상장법인 A의 무상주배당(자기주식소각이익 중 2 년 이내 자본전입분) : 1,000 천원 

→ - 비상장법인 A의 현금배당 : 1,000 천원 
19.10.30. 

158 51 번_보기 ⑤ 

⑤ 일반과세자가 페업 당시 남아있던 임대부동산을 비사업자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

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 

→ ⑤ 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 임대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 

20.06.12. 

165 
79 번_보기 ② 

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1 주당 가액은 ‘(1주당 순손익가치) ×  (3 + 1 주당 순자산가치 × 2) × 1/5’이며, 예외는 없다. 

→ 

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1 주당 가액은 ‘(1주당 순손익가치 ×  3) + (1 주당 순자산가치 × 2) × 1/5’이며, 예외는 없다. 19.10.22. 

79 번_보기 ④ 순손익가치는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~ → 순자산가치는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~ 

모의고사 2회 사례형 

177 20 번_보기 ③ 

 초과수익이 되는 시점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 

③ 90 세 과세하지 않음 

→ 

 초과수익이 되는 시점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 

③ 89 세 과세하지 않음 
 

20.06.12. 

178 23 번_보기 ③ 50,420 천원 → 50,200 천원 
19.10.22. 

181 30 번_보기 ④ 138,225 천원 → 141,135천원 

187 38 번 디렉션 

~ (간병비와 은퇴예비자금은 고려하지 않음) 

→ ~ (현재 준비하고 있는 은퇴자산은 37 번 문제의 금액을 사용하며, 간병비와 은퇴예비자금은 고려하지 않음) 

(빨간색 글자 추가) 20.06.12. 

194 7 번 디렉션 
부친 유인구씨가 2019 년 11 월 20 일에 지병으로 사망할 경우 ~ 

→ 부친 유인구씨가 2019 년 6 월 20 일에 지병으로 사망할 경우 ~ 

198 15 번_보기 ①② 
① 138,700 천원 

② 139,500 천원 
19.10.22. 



→ 

① 141,620 천원 

② 143,280 천원 

정답·해설 

228 
정답표_4 교시_ 

종합사례_31 번 
② → ④ 

19.10.22. 

235 29 번_➊ 

 증여재산가액  700,0001) 

- 증여재산공제 - 50,0002) 

= 증여세 과세표준 = 650,000 

×  세율 ×  30% - 60,0003) 

= 산출세액 = 135,000 

- 신고세액공제 - 6,7504) 

= 납부할 증여세 = 128,250 
1)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
2)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
3) 과세표준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
4) 135,000 ×  5%  

→ 

 증여재산가액  700,0001) 

- 증여재산공제 - 50,0002) 

= 증여세 과세표준 = 650,000 

×  세율 ×  30% - 60,0003) 

= 산출세액 = 135,000 

- 신고세액공제 - 4,0504) 

= 납부할 증여세 = 130,950 
1)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
2)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
3) 과세표준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
4) 135,000 ×  3% 

256 47 번_➊_1)_주석 
2) 집합투자기구이익 1,000 + 비상장법인 A의 무상주배당 1,000 + 상장법인 B의 무상주배당 1,500 

→ 2) 집합투자기구이익 1,000 + 비상장법인 A의 현금배당 1,000 + 상장법인 B의 무상주배당 1,500 
19.10.30. 

258 79 번_보기 ④ 
순손익가치 = 법인의 순자산가액/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 

→ 순자산가치 = 법인의 순자산가액/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 
19.10.22. 

263 20 번_➊_2) 

2) 납입보험료 원금과 ~ CPT N = 24.104 

∴ 65 세+24.104 = 89.104 → 90 세 

→ 

2) 납입보험료 원금과 ~ CPT N = 24.104 

∴ 25 회차 연금부터 초과수익이 되므로, 89 세(= 65 세+25-1)부터 받는 연금이 초과수익이 된다. 

20.06.12. 

264 23 번 

➋ Gross-up 금액을 계산한다. 

Gross-up 금액 = Min[(48,000 - 20,000), (2,000 + 20,000)] ×  11% 

= 2,420 
➌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

금융소득금액 = 48,000(➊) + 2,420(➋) = 50,420 

→ 

➋ Gross-up 금액을 계산한다. 

Gross-up 금액 = Min[(48,000 - 20,000), 20,000] ×  11% 

= 2,200 
➌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

금융소득금액 = 48,000(➊) + 2,200(➋) = 50,200 

19.10.22. 

265 30 번_➌ 

= 산출세액 계 = 175,500 

- 기납부세액공제 - 30,000 

- 신고세액공제 - 7,2755) 

= 납부할 증여세 = 138,225 
5) (175,500 – 30,000) ×  5%  

→ 

 

= 산출세액 계 = 175,500 

- 기납부세액공제 - 30,000 

- 신고세액공제 - 4,3655) 

= 납부할 증여세 = 141,135 
5) (175,500 – 30,000) ×  3%  

271 15 번_➌ 
= 산출세액 계 = 210,000 

- 기납부세액공제 - 64,000 
→ 

 

= 산출세액 계 = 210,000 



- 신고세액공제 - 7,3004) 

= 납부할 증여세 = 138,700 
4) (210,000 – 64,000) ×  5%  

- 기납부세액공제 - 64,000 

- 신고세액공제 - 4,3804) 

= 납부할 증여세 = 141,620 
4) (210,000 – 64,000) ×  3%  

 
 


